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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매입대금상환

1 생략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 전자우편,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화환어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2.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회수의문”또는“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미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
③~⑤  (생략)

	제 15 조 매입대금상환

1 생략(변경없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 전자우편,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1.일람출급 수출화환어음이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기한부출급 수출화환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입금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화환어음
2.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미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
 ③~⑤  (변경없음 생략)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문구(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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